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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〃 13-37 271 271 조재훈
경기도화성시남양읍시청로 102번길

51 시티 라디움 108동 802호

9 〃 13-1 2,819 2,819 김 민 나주시 산정동 16

10 〃 22 지 433 433 김 민 나주시 산정동 16
11 〃 13-66 453 453 김 민 나주시 산정동 16

12 〃 23-3 202 202 정우철 나주시 성북동 23-3
13 〃 25-2 116 116 김 민 나주시 산정동 16

14 〃 23-6 145 145 김 민 나주시 산정동 16
15 〃 23-1 923 923 김 민 나주시 산정동 16

16 〃 232-2 38 38 김 민 나주시 산정동 16

17 〃 21-2 1481 1,481 김 민 나주시 산정동 16

18
나주시
호동

85-1 임 962 962 김 민 나주 산정동 16

19 〃 85-2 임 649 649 윤순화 외1
주 북국 용 동 999

용 가 101동601호

20 〃 85-3 임 374 374 이정임 외1 나주시 천면 석 리 87

21 〃 85-4 임 2036 2,036 나주시

22 〃 85-6 임 170 170 김 상 나주 앙로 36-1

23 〃 85-10 임 1,765 1,765 나주시

24 〃 85-17 임 1 1 나주시

25 〃 85-18 도 31 26 나주시

26 〃 85-16 도 327 176 나주시

계 14,309 14,153

◉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-319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한 법률」에 따라,「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등에 한 규정」

를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리 알리고 이에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차법 제46조

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2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등에 한 규정」고시 개정(안) 행정 고

1. 개정이유

○ 「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한 법률」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 정인 유독물

질에 해 분류·표시 고시하고,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

한 분류·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등록 화학물질에 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

- (클로로메틸)에트닐벤젠 등 3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(고유번호

2020-1-970란부터 2020-1-1000란까지 신설)

나.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

- 기존 유독물질 5종(고유번호 97-1-12, 2014-1-694, 2019-1-930, 2019-1-931, 2019-1-951)

사고 비물질 2종(고유번호 21 91) 분류표시 추가·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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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 , 단체( 회)는 2020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

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( 해성평가연구과, 화 032-560-7245, 모사 송 032-568-2038)에게 제
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고사항에 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표자명), 주소 화번호

다. 본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일부개정안 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www.nier.go.kr) 내

「법령정보-행정 고」에 게재되어 있음

◉공군제11 투비행단공고제2020-5호

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 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으나 수취인 불명

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2일

공군제11 투비행단장

1. 제 목 : 부당이득 납입고지서(가산 별도) 공시 송달

2. 업 체 명 : ㈜창인건설(503-81-50196)

3. 공고내용

가. 공시송달 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 에서 납입고지서를 발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나. 해당 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 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탁할 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

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고지내용

○ 납기 만료

업체명 사업자번호
채권액

(가산 별도)
채권종류 납기만료일

㈜창인건설 503-81-50196 6,174,000원 부당이득 2019.10.7.

5. 문 의 : 구 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-201

공군 제11 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(☎ 053-989-3083)

◉ 구지방환경청공고제2020-65호

공시송달

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그 처리에 한 법률」제18조의3제2항 규정을 반(수입폐기물 인계인수

에 한 내용 미입력)한 행 자에 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 공문을 발송하 으나, 폐문(3회)의 사유로

반송되었기에 행정 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12일

구지방환경청장


